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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한 정책  련된 제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부정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확인하고자,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식 측

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한 실증 인 분석을 시도하 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 이라

고 인식하지만 인식 수  자체는 낮으며,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한 정책 효과를 높게 인식하지만 효율성에 한 

효과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의 발 을 해서는 국민의 기 /지각 

인식과 효과성 인식 수 이 낮은 사항에 을 둔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ABSTRACT

After the enact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olicies and activitie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actively promoted. However the people are showing negative attitudes about personal information, as the ongoing 

personal data leakages. Therefore, authors tried to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polic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sing SERVQUAL model, focused on the people’s perception, in order to identify that how the people 

recognized current policy. Authors find that the public has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ositively, but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is low. And we identify that the people are highly aware of the policy’s effectiveness for Immediacy, 

Convenience and Responsibility, while they have the lowest effectiveness for Efficiency. The policy’s improvement focused on 

the public’s low expectations/perceptions and effectiveness awareness, is required in order to develop people-oriented national 

privacy policy that are satisfied by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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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진일보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1].

하지만 최근까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 

련 보안사고가 지속 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개인정

보 유출  침해가 사회 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개인정보에 한 부정 인 인식이 팽

배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

고[2]와 2015년 의료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건[3] 

등을 통해 단순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융/의료 개인정보가 규모로 유출

되면서(2014년 2,000만 명/1억 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2015년 4,300만 명/47억 건 이상 개인의료정

보 불법 수집/매매), 정부와 사회에 한 국민들의 

부정 인 인식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가 실

제로 이어지고[4] 직 인 피해를 유발한 사례[5]

가 발생함에 따라, 자조 으로 개인정보를 일종의 공

공재라고 이야기하는 등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 인 

우려를 넘어 체념 인 수 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련 소송에서 잇달아 개

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이 확정되어

[6][7][8] 개인정보 유출에 한 피해보상이나 정보

유출 기업에 한 처벌이 제 로 이 지지 않고 있

고, 침해 분쟁에 해 정부가 기업 친화 인 입장을 

보이며[9], 기업들이 도리어 련 소송에 한 소극

이며 미진한 태도를 보이거나 침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어[10][11], 개인정보보호에 한 요성과 유출

의 심각성에 해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에 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2]. 게다가 정부의 민간인 해킹/감청 논란[13]으

로 인해 개인정보에 한 우려는 심화 수 을 넘어 

정부에 한 불신으로까지 발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2010년부터 논의된 자주민등록증 추진 사례에서 

개인정보에 한 국민의 우려가 정부에 한 불신과 

항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에 한 불안감은 국가 정책에 한 불신을 래하

며, 더 나아가 국가와 국정 반, 사회 자체에 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4]. 그동안 여러 

조사에서 우리 정부에 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수

으로 나타났음을 감안하면, 개인정보에 한 불안과 

불신이 더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기 

에,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시 한 것이다.

특히 개인 사생활  비 의 보장과 자유라는 헌

법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

책의 궁극 인 목 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에 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의 심화는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활동이 의도한 목 을 제 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곧 정책에 한 실효

성의 의문을 제기한다.

즉, 개인정보에 한 불신과 불안은 정부의 개인

정보보호 정책이 갖추어야할 국민 지향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함을 단 으로 드러내기에,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의도한 목 을 달성하는데 한지를 

논함에 있어, 정보와 권리의 주체인 국민의 에서 

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재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국민의 개

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하나의 정책 의제로 지속

으로 계획·이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한 

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활동은 국민 캠페인과 교육  

컨퍼런스,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 등과 같이 주로 국

민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기본 인 인식수 을 제고

하기 해 일방 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

에 머물고 있다. 

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에 한 실질 인 인식

의 정도를 악하기 해 매년 수행하는 실태 조사들

에서도 정책 자체에 한 인식 등에 한 단순 빈도 

주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수 에 그치

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반 하고 있는

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즉, 재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정보주체인 

국민 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 노력을 요구할 뿐, 국민

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기 와 요구에 정책이 

부응하는지에 해 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

하고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극 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해 추구해야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논하기 해, 국민들이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일종의 공공

서비스로 이해하고, 공공 분야의 성과측정에 활용되

고 있는 SERVQUAL 기법을 이용하여, 공공서비

스로 제공되는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에 

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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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Instrument

To guarantee the 
rights to personal 
inform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directly
To reinfor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set a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governanc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create a cultur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raise awareness 
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o asses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To remedy damages 
arising fro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o respond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Providing direct/indirect servic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structing and introducing the 
system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Revising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troducing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reating/operating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ining of professionals and 
securing of personnel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oviding information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mplementing educat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upporting related R&D
Conducting related promotion 
and campaign
Conducting a surve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ditions 
Performing assess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Table 1. Goal & Instrument of National Policy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I. 이론  논의

2.1 공공서비스로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2.1.1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인정보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가 존

재하기에 정부의 한 개입이 요구되며, 이러한 개

입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정부가 개인정보의 보

호와 안 한 처리를 해 마련·이행하는 법률, 제도, 

지침, 계획 등의 포 인 방침을 의미한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목 은 개인정보의 비

보호, 개인정보 처리상의 정보보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장, 개인정보의 안 한 활용 등을 보장하

기 함이며, 이는 궁극 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 ‘사생활의 비 과 자유의 보호’

를 보장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모든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술·환경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험

의 가능성을 이거나 이를 방지하기 한 기 을 제

공하여 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개인정보의 ‘보호’만이 아닌, 개

인정보의 안 한 ‘활용’을 함께 보장하며 이들 두 가

지 가치의 한 균형을 추구하기에[15],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내포한다.

우리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1994년 제정된 

‘공공기 의 개인정보보호에 한 법률’로부터 시작되

며,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

률’ 개정(’08),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에 따라 

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상기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

책’(’12),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책(’14)’, ‘개인정

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책(’15)’ 등이 국가 개인정

보보호 정책으로 마련·시행되고 있다. 한 이들 정

책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제’, ‘공공기  개인정보

일 등록·공개 제도’, ‘e 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개

인정보 향평가’,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 ‘개인

정보 유효기간 제도’,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 

등의 제도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정책의 특성 상, 정책 

목 과 수단이 하나씩 응되기보다 다양한 목 과 

수단이 복합 으로 결합되어 실제 정책으로 구 된

다. 기존 우리의 정부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책 목

’과 ‘정책 수단’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1.2 공공서비스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해 제공되는 수도, 

기, 교육, 교통, 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공

공서비스’는 어원 으로 ‘공공(public)’과 ‘서비스

(service)’가 결합된 용어로, 서비스가 공익을 해 

정부에 의해 공 됨을 의미하는 ‘공공’의 개념에 그 

핵심을 두고 있다[16]. 즉,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이 원하는 사회  수요를 해결하기 해 공공의 재

화·용역을 이용하여, 직·간 으로 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 ·제공하는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로, 

바람직한 환경 조성을 한 사회 편익의 분배를 야기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궁극 인 목 은 ‘공익 추구’로 사회

형평성 기 에서 배분되는 복지  특성을 가지기 때

문에, 비경합성(non-rivalry: 한 사람의 소비가 다

른 사람의 소비에 향을 주지 않음)과 비배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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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xcludability: 서비스 효용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지 않아 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를 제한할 

수 없음)의 특징을 가진다.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개인의 사 재화이지만  

사회의 정보재화로 사용되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의 특징을 드러내기에 공공재화  성격을 가지며

[17] 공공재로서 사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18], 일종의 공공서비스로서 개인정보의 보

호가 요구된다. 한편 개인정보는 그 개념상 보호되어

야 할 기본 인 가치와 재산권  가치를 가지고 있

어, 이를 한 정부의 개입,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 이미 존재한다.

즉,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개인정보라는 공공재에 한 보호  활

용에 한 규제의 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

스의 달체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반 으로 공

공서비스에 한 정부의 기본 인 방침은 정책이며, 

정책의 집행을 공공서비스의 달 는 생산으로 인

식하는 경우[16], 개인정보의 보호를 해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를 국가에 의해 마련되는 개인정보보호 정

책과 동일시하는 상기의 인식은 타당성을 가진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Table 1과 같이 정책 

목 과 수단에 따라 법률, 제도, 책, 계획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공공서비스로 명확히 

식별될 수도 있지만 반 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기 

어렵거나 구분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특정 법률이나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 역의 일반화

된 의미로 이해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개인정보보호

와 련된 도움을 제공하는 일체의 방침’을 국가 개

인정보보호 정책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방침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하나의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2 인식 측정을 한 SERVQUAL 기법

마  분야에서 서비스품질을 개념화하고 측정하

기 해 A. Parasuramanet al.[19]에 의해 개발

된 SERVQUAL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소비

자의 기 와 평가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이용할 수 있

는 다문항 척도(multiple-item scale)의 서비스품

질 측정 모형으로, Richard L. Oliver[20]가 만족

(satisfaction)을 개념화하기 해 제시한 기 -성

과 불일치 모형(Expectation - Performance dis 

-information model)의 개념에 기 한다. 구체

으로 SERVQUAL은 소비자는 서비스 소비 시 서

비스에 한 기 감 내지 바람직한 수 을 상정하며 

이러한 기 에 서비스가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가 서

비스품질의 척도가 된다는 개념을 이용한다.

SERVQUAL은 ① 소비자가 서비스를 소비하면

서 경험하게 되는 일련의 내용을 심으로 서비스품

질의 평가기 이 되는 여러 항목을 설정하고, ② 소

비자가 서비스에 해 기 하는 바람직한 수 에 서

비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를 확인하기 

해, 설정된 서비스품질의 각 항목에 한 소비자의 

기 와 실제로 지각한 인식을 각각 측정하고 이들 간 

차이의 합을 서비스품질로서 평가한다. 즉, 소비자가 

인지하는 서비스품질의 구성 항목에 한 성과

(performance)의 지각(perception)과 기

(expectation)의 차이 합은 곧 서비스품질의 크기

이며, 이 값이 클수록 서비스품질의 수 이 높은 것

으로 분석한다[21].

 




   (1)

상기의 수식 (1)에서 Pi는 지각한 서비스의 수 , 

Ei는 서비스에 한 기 수 , i는 서비스품질의 구

성 항목을 의미한다. 서비스에 한 기 수 (Ei)이 

실제 경험으로 지각된 서비스의 지각수 (Pi)보다 

큰 경우, 해당 서비스의 품질은 음(-)의 값으로 측정

되어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수 으로 분석되며, 

반 로 기 수 보다 지각수 이 큰 경우 서비스품질

이 양(+)의 값으로 측정되어 서비스가 소비자가 만

족하는 이상 인 것으로 분석된다.

SERVQUAL은 발표된 이후 많은 학자들의 학문

 비   논의가 이 졌고,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

스에 용되어 검증·보완됨에 따라 서비스품질 측정

의 지배  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22], 일반화된 

서비스품질의 질  평가방법론으로 국내·외에서 공공

과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

는데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23]. SERVQUAL

은 정책의 성과 평가에 있어 고객 지향 인 근 방

법으로 공공기 에서 많이 사용되는데[24], 이러한 

근은 공공서비스의 서비스품질을 정책의 성과(구체

으로 효과성)로 인식함을 가정한다.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공서비스

의 에서 근하여, SERVQUAL을 통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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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소비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서비

스(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서비스품질(정책의 효과)을 

분석하도록 한다.

2.3 선행연구 분석

2.3.1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

먼  국내에서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한 연

구가 어떠한 에서 논의되어 왔고, 개인정보보호

에 한 인식이 어떻게 연구되었는지를 살펴보기 

해, 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도록 한다.

신 진[25]은 공공기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한 

효율 인 리방안을 제시하기 해, 자료포락분석

(DEA) 방법을 이용하여 공공기  개인정보 리 

실태를 효율성 에서 분석하 다.

윤상오[14]는 설문조사를 통해 유비쿼터스 정부가 

가져올 개인정보침해 가능성과 이로 인한 정부신뢰 

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에서 유비쿼터스 

정부에 한 국민의 신뢰제고 방안을 고찰하 다.

신 진등[26]은 국내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정

책 집행과제의 우선순 를 분석하기 해, 개인정보

보호 수 진단 지표를 기 으로 정부 실무자와 개인

정보보호 연구자를 상으로 AHP 분석을 수행하고, 

시간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개인정보보호에 

한 학계와 실무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

정진우[27]는 국민과 하고 국민 개인정보를 

자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행정인턴의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법제도/조직/

인력/기술/인식 분야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서형 , 명승환[28]은 표 인 개인정보보호 논

쟁 사례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례에 한 

임분석을 통해 갈등 당사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 이해 계자 인식의 요성과 

해결을 한 근 방법을 고찰하 다.

강상욱, 이 철[29]은 개인정보보호 인지수  제

고를 한 시나리오기반 인지형 질의응답서비스의 품

질을 SERVQUAL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기술수용

모형을 이용하여 서비스품질이 유용성과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차기정, 하 미[30]는 의료기  근로자들의 환자 

의료개인정보보호에 한 인식 평가도구를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도구의 합성을 고찰하 다.

정명수, 이경호[31]는 공공기  개인정보보호 

리수 의 실태 분석을 해 효율성을 이용한 자료포

락분석(DEA) 분석을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리

수  진단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한 연구는 방민석, 오철호[32]가 분석한 바와 같

이, 리실태/수 , 정보보호에 을 두고 개인정

보 침해나 유출과 련된 정책과 법제를 논하는 질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인식 련 연구도 개인

정보 련 실무자의 인식에 을 둔 연구가 부분

으로 확인되었다. 즉, 배진아등[33]이 지 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민의 인식을 국가 정책

에서 어떻게 반 하여 정책을 개선·발 시켜야 하는

가에 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미흡한 상태로 분

석되었다.

2.3.2 SERVQUAL 선행연구

민간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기 한 척도로 

SERVQUAL이 발표된 이후, 척도 자체의 검증과 

함께 주를 이룬 논의  하나는 공공부문에 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고, 국내·외의 많은 연구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SERVQUAL을 용 가능함이 확인

되었다[34].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한 인식 분석을 해 SERVQUAL을 이용하므로, 

공공부문에 SERVQUAL을 용한 선행연구와 연

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성도경, 장철 [35]은 고객지향성 에서 자

매체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분석하기 해, 

SERVQUAL을 기반으로 응성, 신속성, 의사소통

의 개방성, 편의성, 정확성, 신뢰성, 시정성, 고객만

족도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설문조사를 수

행하여 행정서비스의 향 요인을 분석하 다.

송주호등[36]은 자정부의 Government 2.0 

서비스를 상으로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효율성, 

안 성으로 구성된 서비스품질 요인들이 이용자 만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한 Government 2.0의 

서비스품질 개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 다.

문신용등[37]은 자정부 e-서비스의 성과 측정

을 해 신뢰성, 효율성, 이용편의성, 의사소통, 보

증성, 반응성, 안 성으로 구성된 e-SERVQUAL을 

제안하고, 이를 자료포락분석(DEA)과 통합한 서비

스 성과분석모형을 제시하 다.

우정훈[38]은 ISMS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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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의 성과를 측정하기 해 ISMS 인증제도의 목

표와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신뢰성, 응성, 유형성, 

문성, 연속성을 측정 척도로 하는 SERVQUAL 

기반의 ISMS 인증 성과측정 모형을 제시하 다.

공공부문에 SERVQUAL을 용한 국내·외의 연

구들은 주로 민 행정서비스의 이용자만족도를 분석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해 SERVQUAL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SERVQUAL 기본척도를 

그 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상 서비스에 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공통 요인을 추출하여 지표로 사용

하거나 서비스의 특징을 바탕으로 추가 지표를 구성

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 단순히 SERVQUAL의 

개념에 따른 성과-기 의 인식 차이만을 분석하기보

다, 측정된 인식의 해석을 해 Martilla&James

[39]가 제시한 요도-성과분석(IPA)1)을 사용하거

나 성과의 인식이 만족도에 미치는 향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해 추가 으로 분석하고 있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틀  연구 방법

본 논문은 국민의 인식이라는 에서 국가 개인

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인지  

의 효과성 평가기 으로 사용되는 SERVQUAL 기

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SERVQUAL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공공서비스)의 효과성

(서비스품질) 측정을 한 SERVQUAL의 기본 척

도를 식별하 다. 그리고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할(정책이 달성해야 할) 개인정

보보호의 기본 권리와 원칙에 기 하여 인식 측정을 

한 척도를 도출하 다. 한 도출된 척도를 이용하

여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설계하고, 

문 조사업체의 온라인 패  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를 수행하 다.

1) 요도-성과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은 서비스에 해 소비자가 생각하는 요도

(importance)와 성과(performance)를 사분면의 각

축으로 설정하고, 서비스품질의 구성요소를 요도와 

성과의 상 인 치에 따라 배치하여 서비스품질을 

시각 으로 분석하는 다속성 분석 모델이다.

SERVQUAL의 ‘기 수 ’은 서비스에 한 요도와 

같음을 가정하기에,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개선 을 식

별하기 해 요도-성과 분석(IPA)을 활용하고 있다.

이후 SPSS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처

리하고, SERVQUAL의 핵심 개념인 기 수 과 

지각수 의 차이로 나타나는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의 효과를 분석하 다. 한 기 /지각 수 에 해 

요도- 성과분석(IPA)을 용하여 정책의 개선 방

향을 고찰하 다.

3.2 측정 지표의 구성

SERVQUAL을 제안한 A. Parasuramanet

al.[40]은 탐색  연구를 통해 신뢰성(reliability), 

반응성(responsiveness), 보증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의 5개 차원 22개 세부지표를 서

비스품질의 구성요소로 제시하 다.

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용된 

SERVQUAL 차원  세부지표에 기 하여 기본 

측정지표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

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과 ‘OECD 

Privacy Guideline 2013’과 미국의 ‘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등이 명시하

는 개인정보에 한 기본 권리와 원칙을 공공서비스

로서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지향해야할 특성으로 

반 하여 Table 2와 같이 8개 차원, 31개 세부지표

로 측정 지표를 구성하 다.2)

3.3 조사 설계

3.3.1 자료 수집

본 논문의 연구 상은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다

양한 인구통계학  특성을 반 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기 수행된 정부의 개인정보 련 실태조사를 참고

하여, 국내 거주 인 성인 남녀를 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표본을 할당하는 쿼터 샘 링을 용하여 조

사 상자를 분배하 다. 구체 으로 총 500명을 설

문 상자로 설정하고, 연령은 10 /20 /30 /40

/50  이상,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부산/ /

구/ 주/기타로 상자를 균등하게 분배하 다.

설문조사의 질의 문항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에 한 인식(기 와 성과)을 묻는 31개 질문과 인

2) 선행연구들은 ‘Assurance’나 ‘Responsiveness‘ 등의 

차원을 연구자 별로 다른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은 ‘Security’는 ‘보안성’, ‘Responsiveness’는 

‘반응성’, ‘Assurance’는 ‘보증성’의 용어를 사용하 다.



Dimension Item Scale
Reference

Ⓐ Ⓑ Ⓒ Ⓓ Ⓔ

Reliability

(RL)

RL1
reflection of the privacy principles and ensuring objectivity, 
fairness and consistency art.19

RL2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people’s requirements [21][37]

RL3 timeliness of policy [35]

RL4
level of confidence in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21][35]

RL5
professionalism of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19 [21]

Responsive

-ness

(RS)

RS1 continued interest in the people’s requirements [38]

RS2 reflection of the people/society’s requirements [35][37]

RS3 promptness and active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35]

RS4
activeness of public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35]

RS5
speed and aggressiveness in response to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 art.34 [38]

RS6 existence of the communication channels art.15 [35][37]

Assurance

(AS)

AS1 existence of adequate legislation ER

AS2
suitability of a policy for the purpos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S3
acceptance and improvement of the IT environment and 
technology changes art.15

Efficiency

(EF)

EF1 degree of cost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36][37]

EF2 ensuring reasonable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rt.13 AP AA art.35 [36][37]

EF3 adequacy of the cost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art.13 AP art.35 [36][37]

Security

(SE)

SE1
preparation for hacker’s intru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11 IS art.3, 29 [36][37]

SE2
reliability of measures for manageme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11,
15 S art.29 [36]

SE3 accuracy, completeness and freshness of personal information art.8 IS AA art.3 [37]

SE4
reliability on restrictions of the use for other purpose and 
dele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t.9, 10 CC RC,FC art.3, 18,

21

Immediacy

(IM)

IM1
immediacy of the notification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CC art.4, 20,

26, 27 [35]

IM2
rapidity of the delivery of information on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rt.15 art.34 [35]

Convenience

(CO)

CO1
ease of search for regulation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 [37]

CO2 ease of access to privacy policy art.12 T art.3, 30

CO3
ease of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provided, rela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35][37]

CO4
ease of use of the remedial procedure for damage due to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rt.4 [35][37]

Account

-ability

(AC)

AC1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36]

AC2
compliance with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art.14 IS A art.3, 28

AC3
clarification of the purpose of collection,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t.9 art.3

AC4
accuracy of notice and consent, when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art.7 CC,NA art.3

Ⓐ OECD Privacy Guideline 2013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U.S. FTC’s 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
•NA: Notice/Awareness •CC: Choice/Consent •AP : Access/Participation

•IS : Integrity/Security •ER: Enforcement/Redress

Ⓒ U.S.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2012)
   •T : Transparency •RC: Respect for the Context •S : Security

   •AA: Access and Accuracy •FC: Focused Collection •A: Accountability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Korea)

Ⓔ Preceding Studies on the Use of SERVQUAL in Public Sector

Table 2. Dimensions and Item Scales of SERV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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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658) n %

Gender
Male 305 46,4

Female 358 53.6

Age

10-19 20-29 111 161 16.9 24.5

30-39 40-49 129 116 19.6 17.6

50-59 over 60 114 27 17.3 4.1

Occupatio

n

Employed 399 60.6

Unemployed 47 7.1

Student 138 21.0

Housewife 67 10,2

Etc. 7  1.1

Education

Mid-sch.Gradorless 62 9.4

High-sch. Grad 154 23.4

In college 86 13.1

College Grad. 317 48.2

In Grad. (MA) 4 0.6

MA Grad, or more 35 5.3

Location

Seoul Pusan 112 86 17.0 13.1

Daegu Incheon 85 19 12.9 2.9

Gwangju Daejeon 78 81 11.9 12.3

Ulsan Gyeonggi 2 98 0.3 14.9

Gangwon Jeolla 9 17 1.4 2.6

Chung-
cheong

Gyeong-
sang 24 47 3.6 7.1

House 

Income
(Monthly, 

Unit: Mil.)

Less 1 1-2 45 71 6.8 10.8

2-3 3-4 122 133 18.5 20.2

4-5 5-6 117 74 17.8 11.3

6-7 7-8 35 28 5.3 4.3

8-9 9-10 12 4 1.8 0.6

Over 10 17 2.6

Table 3. Demographics of Respondents구통계학  사항(성별, 나이, 직업, 학력, 소득수 )

을 묻는 6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인식에 한 질

의문항은 구조화된 질문지법으로 5단계 리커트 척도

( 그 지않다/그 지않다/보통이다/그 다/매우

그 다)에 따라 응답항목을 구성했다.3) 인식을 묻는 

31개 설문문항은 기 와 성과의 인식을 동시에 측정

하기 해,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인식(기 와 성

과)을 모두 응답하도록 질의 문항을 구성하 다.4)

설문조사는 문 조사업체의 온라인 패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할당된 500명보다 많은 658명

으로부터 자료성이 있는 설문 응답을 회수하 다.

3.3.2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 으로 분석

하기 해, IBM SPSS Statistics 23.0와 MS 

Excel 2013을 이용하 다. 구체 으로,

① 설문조사에 응답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징

을 악하기 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 다.

② 분석 척도의 검증을 해 다음을 수행하 다.

  a) 설문문항이 측정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

하고 객 성을 확보하는지를 입증하기 해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는 요인분석을 수행

  b) 각 요인 별 결과가 오차 없이 일 되게 측정

되었음을 입증하기 해 신뢰도 분석을 수행

③ 설문을 통해 얻어진 기 와 지각의 인식수 에 

한 기술통계(평균 등)를 분석하고, 기 /지각 수  

간 평균 차이의 유무를 분석하기 해 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 다.

④ 추가 으로 기 /지각수 의 해석을 통한 정책

의 개선방향을 고찰하기 해, 요도- 성과분석

(IPA)을 수행하 다.

3.4 표본 특성  변수 검증

3.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 

3) 실제 분석은 등간척도(1~5 )로 환하여 사용하 다.

4) 이러한 방법은 시간  간격을 두고 지각  기 수 을 

별개로 측정 시 발생 가능한 조사자의 한계를 해결하

고, 기 수  측정 시 문항이 노출되어 차후 지각수  

측정 에 향을 미치는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를 차단하여 외  타당성의 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에서 바람직하다[21].

성별의 경우 남성이 305명, 여성이 358명으로 나타

났고, 연령별로는 10  111명, 20  161명, 30  

129명, 40  116명, 50  114명, 60  이상 27명

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계획 로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5)

지역의 경우, 서울 112명, 경기 98명, 부산 86

명, 구 85명,  81명, 주 78명과 같이, 수도

권  역시 지역에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고 있고, 

이외에 경상 47명, 충청 24명, 인천 19명, 라 17

명, 강원 9명, 울산 2명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직장인 399명, 학생 138명, 주부 

67명, 무직 47명, 기타 7명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 의 경우, 300∼400만원 

133명, 200∼300만원 122명, 400∼500만원 117

명, 500∼600만원 74명, 100∼200만원 71명 순으

로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60 이상의 비 이 낮지만, 조사 설계 시 고령층의 온

라인 패  참여가 제한됨을 고려하여 연령 구분을 50

이상까지 분류하 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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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omponent Commun

-ality1 2 3 4 5 6 7 8

RS1 .773 -.044 .058 .066 -.091 .105 -.022 -.063 .79

RS4 .693 -.142 -.011 .026 -.022 -.169 .036 .074 .767

RS3 .673 -.053 .112 .017 -.021 -.135 .023 -.010 .775

RS2 .667 -.064 .056 .010 .004 .078 .132 -.115 .734

RS5 .570 -.153 -.016 -.005 -.078 -.202 .106 -.012 .785

RS6 .553 -.080 .152 .050 -.192 -.083 -.037 .017 .727

RL3 .110 -.695 .023 .005 -.025 -.131 .072 .021 .766

RL2 .114 -.683 .064 .160 -.040 .041 .027 .053 .745

RL1 -.007 -.593 .171 .162 .000 -.060 .007 -.107 .718

RL4 .160 -.591 .048 -.038 -.039 .165 .135 -.216 .758

RL5 .103 -.490 .008 -.090 -.060 -.219 .086 -.246 .722

EF3 .029 -.054 .863 .045 .040 .133 .102 .084 .803

EF2 .026 -.018 .831 -.137 .022 -.089 .076 -.007 .789

EF1 -.019 .038 .731 .125 -.206 -.097 -.165 -.123 .762

AC4 -.030 -.184 -.001 .666 -.232 -.063 .116 .069 .822

AC3 .052 -.208 .104 .551 -.096 -.152 -.018 -.021 .727

AC1 .365 .101 .052 .467 .141 .085 .201 -.284 .801

AC2 .227 .058 .123 .389 .132 -.069 .273 -.237 .762

CO1 .057 -.001 .056 .045 -.701 .021 .224 -.023 .809

CO2 .083 -.073 .162 .138 -.633 .044 .040 -.070 .825

CO4 .395 -.104 .061 .028 -.408 -.078 .117 .143 .75

CO3 .341 .108 .044 -.133 -.387 -.211 .049 -.312 .757

SE3 .100 -.171 .129 .041 .024 -.491 .236 -.028 .756

SE1 .181 .051 .093 .236 -.016 -.468 .118 -.161 .754

SE2 .139 -.056 .085 .265 -.060 -.390 .153 -.132 .776

SE4 .170 -.075 .146 .244 -.104 -.367 .133 .007 .755

IM1 -.065 -.022 .050 .070 -.128 .048 .823 -.042 .836

IM2 .087 -.065 .085 -.048 -.045 -.184 .691 .052 .806

AS3 -.023 -.320 .105 .018 -.073 -.134 .093 -.499 .772

AS2 .022 -.262 .061 .136 -.127 -.040 .068 -.492 .75

AS1 .172 -.347 .113 .016 -.094 .074 .072 -.366 .726
Eiegen
-value 18.38 1.094 1.032 .944 .659 .625 .574 .515 -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98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17318.391

(df=465, Sig.=.0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Direct Oblimin (δ=0).

Table 4. Result of Factor Analysis (Pattern Matrix)

Component Cronbach’s α N of Items
Reliability .901 5

Responsiveness .933 6
Assurance .861 3
Efficiency .834 3
Security .900 4

Immediacy .801 2
Convenience .884 4

Accountability .874 4

Table 5.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3.4.2 측정 변수의 타당성 분석

SERVQUAL 척도는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 졌기에, 이를 그 로 사용한 연구

들은 측정 상 변수나 차원을 이론 으로 검토하고 

상식  단에 의거하여 구성하는 외  타당도 방

법을 사용하기도 한다[41]. 하지만 척도가 수정된 

경우 변경된 항목들의 요인구조와 그에 한 타당성

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의 타당성(validity)을 검토하 다.

요인분석의 결과(Table 4), 표본의 합성을 

단하는 ‘표본 성의 KMO 측도’는 0.981로 나타

나, 표본의 상 이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훌륭한

(marvelous) 수 이며[42], 요인분석모형의 합

성을 단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확률

이 .000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요인분석

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변수가 체 요인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공통성

(communality)은 모두 0.7 이상이고, 각 변수와 

해당 요인간의 상 계계수인 요인 재량은 부분 

0.4 이상이며 0.4 미만인 일부 항목(AC2, CO3, 

SE2, SE4, AS1)의 요인 재량도 해석 가능한 수

(0.3 이상)으로 나타났다.6)

제 31개 세부지표는 8가지 요인으로 구분되

며,7) 이들 요인이 총 분산의 76.8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들이 바람직하게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요인에 재된 변

수(세부지표)는 앞서 설정된 척도의 구성과 동일하게 

나타나, 본 논문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한 

효과성 인식 측정을 한 척도의 선정이 합하고 타

당하게 이 졌다고 할 수 있다.

3.4.3 측정 변수의 신뢰도 분석8)

타당성 분석과 같이, 조작 인 개념정의에 따른 

신뢰도(reliability)의 하를 방지하기 해 측정 

변수들의 내  일 성과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해 본 논문은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차

원)의 크론바흐 알  계수를 측정하 다.

Table 5와 같이, 크론바흐 알  계수는 모두 0.8 

이상의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크론바흐 알  계수가 0.6 이상이면 신뢰

할 수 으로 단함을 감안하면, 각 항목의 일 성이 

잘 구성되어 만족할 만한 수 이라고 단된다.

6) 일반 으로 공통성의 값이 0.4 이상이고, 요인 재량의 

값이 0.4 이상이면 합하다고 단한다.

7) 일반 으로 1.0 이하의 고유값을 갖는 주성분은 해석할 

수 없다고 단하기에 1.0 이상인 성분만을 분석 상으

로 사용한다. 하지만 Cliff [43]에 의해 1.0 이하의 고

유값도 주성분의 해석이 가능함이 증명되었기에, 본 논

문은 1.0 이하의 고유값을 가진 요인도 사용하 다.

8) Reliability Analysis는 ‘신뢰성 분석’의 용어로 사용

되는 것이 일반 이나, SERVQUAL 척도의 ‘신뢰성’

과 혼동을 피하고자 ‘신뢰도’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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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ation

(E)

Perception

(P)

SERVQUAL

P - E t p

Item

RL1 2.751 3.002 0.251 8.793 0.000*

RL2 2.695 2.948 0.254 7.758 0.000*

RL3 2.605 2.810 0.205 6.684 0.000*

RL4 2.489 2.740 0.251 8.030 0.000*

RL5 2.570 2.822 0.252 7.733 0.000*

RS1 2.688 2.994 0.305 9.451 0.000*

RS2 2.641 2.919 0.278 8.736 0.000*

RS3 2.637 2.889 0.252 7.699 0.000*

RS4 2.553 2.713 0.160 4.870 0.000*

RS5 2.578 2.775 0.198 6.476 0.000*

RS6 2.660 2.916 0.257 8.264 0.000*

AS1 2.632 2.944 0.312 9.498 0.000*

AS2 2.777 2.973 0.196 5.755 0.000*

AS3 2.731 2.939 0.208 6.773 0.000*

EF1 2.878 3.091 0.213 7.082 0.000*

EF2 2.830 2.992 0.163 6.136 0.000*

EF3 2.954 3.149 0.195 6.845 0.000*

SE1 2.632 2.843 0.211 6.521 0.000*

SE2 2.717 2.965 0.248 7.886 0.000*

SE3 2.673 2.909 0.236 7.008 0.000*

SE4 2.664 2.926 0.261 8.165 0.000*

IM1 2.777 3.112 0.336 10.378 0.000*

IM2 2.663 2.932 0.269 8.234 0.000*

CO1 2.605 2.959 0.354 11.247 0.000*

CO2 2.708 3.046 0.337 10.759 0.000*

CO3 2.664 2.842 0.178 6.028 0.000*

CO4 2.559 2.825 0.266 8.132 0.000*

AC1 2.748 3.061 0.313 9.342 0.000*

AC2 2.799 3.055 0.255 7.904 0.000*

AC3 2.860 3.131 0.271 8.680 0.000*

AC4 2.842 3.082 0.240 7.561 0.000*

Dime

nsion

RL 2.622 2.864 0.243 11.216 0.000*

RS 2.626 2.868 0.242 10.280 0.000*

AS 2.713 2.952 0.239 9.266 0.000*

EF 2.888 3.078 0.190 9.370 0.000*

SE 2,672 2,911 0.239 9.869 0.000*

IM 2.720 3.022 0.302 11.306 0.000*

CO 2.634 2.918 0.284 11.906 0.000*

AC 2.812 3.082 0.270 10.997 0.000*

Total 2.696 2.945 0.249 - -

Expectation(E) and Perception(P) are the mean value.           *.p≺0.05

Table 6. Results of SERVQUALIV. 국민의 인식에 한 실증  분석 결과

4.1 정책에 해 바라는 기 의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해 기 하는 인식은 Table 6의 Expectation(E) 

열과 같이, 모두 보통(3.0) 이하로 측정되어 국민들

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에 해 낮게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세부지표의 기 수 을 살펴보면, ‘효율성3. 

개인정보 근 비용의 성’이 가장 높은 기 수

(2.954)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효율성1. 개인

정보보호 비용의 최소화’(2.878), ‘책임성3. 개인정

보 수집 시, 수집 목 의 명확화’(2.860), ‘책임성4.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동의의 정확성’(2.842), 

‘효율성2. 개인정보 근의 합리성’(2.830) 등에 

한 기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로 가장 낮은 기 수 으로 나타난 세부지표

는 ‘신뢰성4. 담당자에 한 신뢰 정도’(2.489)이며, 

이와 함께 ‘반응성4. 담당자의 극성’(2.553), ‘편의

성4.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이용편의성’(2.559), ‘신

뢰성5. 담당자들의 문성’(2.57), ‘반응성5. 개인정

보 유출사고 응의 신속성  극성’(2.578) 등에 

한 기 인식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각 차원의 기 수 을 비교하면, 국민들은 개인정

보보호 정책에 해 효율성과 책임성에 한 기 가 

높은 반면, 보안성, 편의성, 반응성, 신뢰성에 해

서는 기 수 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4.2 정책에 해 지각하는 인식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에 해 실제로 지

각하는 인식은 Table 6의 Perception(P) 열과 같

이, 일부는 보통 수 (3.0)을 간신히 상회하지만 

부분 보통 이하로 측정되어, 기 수 과 유사하게 국

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를 낮게 지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세부지표의 지각수 을 비교하면, ‘효율성3. 

개인정보 근비용의 성’(3.149)의 지각수 이 

제일 높으며, ‘책임성3.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 목

의 명확화’(3.131), ‘신속성1. 개인정보 처리 사실 

고지의 즉시성’(3.112), ‘효율성1. 개인정보보호 비

용의 최소화’(3.091), ‘책임성4.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동의의 정확성’(3.082) 등의 지각수 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지각수 으로 나타

난 세부지표는 ‘반응성4. 담당자의 극성’(2.713), 

‘신뢰성4. 담당자에 한 신뢰 정도’(2.740), ‘반응성

5. 개인정보 유출사고 응의 신속성  극

성’(2.775) 등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의 지각수 은 책임성, 효율성, 신속성이 

높은 지각수 으로 나타나고 반응성과 신뢰성이 낮은 

지각수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에 해 실제로 국민이 지각하는 인식의 

수 은 앞서 분석한 기 수 보다는 조  높지만, 유

사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민들

이 정책의 효과를 지각하는 은 기 하는 과 

유사하며, 정책의 효과를 기 하는 요인에 해 실제 

효과를 더 지각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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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a) Perception and Expectation of the public (b) Gaps between (P) and (E)

4.3 인식 차이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SERVQUAL)

SERVQUAL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에 한 국

민의 인식을 분석하기 해, 측정된 기 수 과 지각

수 의 차이를 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

과, 모든 차원과 세부지표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

한 것(p≺.05)으로 나타났다(Table 6).

즉,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해 국민이 기

하는 수 과 지각하는 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

재하며,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분석된 지각-기  인식의 차이, 즉 정책의 효과성

에 한 인식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반 으로 

효과 으로 이행된다고 인식함을 의미하며, 국가 개

인정보보호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 정책에 한 기 와 지각의 인식 수 이 

반 으로 낮기 때문에, 상 으로 낮게 인식되는 

효과성을 심으로 이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먼  체 세부지표의 효과성 인식수 을 살펴보

면, 가장 높게 효과성이 인식되는 지표는 ‘편의성1. 

개인정보보호 규정 검색의 용이성’(0.354)이며, ‘편

의성2. 개인정보방침의 근 편의성’(0.337), ‘신속

성1. 개인정보 처리 사실 고지의 즉시성’(0.336)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 로 ‘반응성4 . 담당자

의 극성’(0.16)과 ‘효율성2. 개인정보 근의 합리

성’(0.163), ‘편의성3.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 정보

의 이해 용이성’(0.178) 등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효과성이 낮게 인식됨이 확인되었다.

각 차원의 효과성 인식수 을 비교하면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해 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효율성에 한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즉, 국

민들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인정보의 기본

권 보장을 해 즉각 으로 이행되고 있는지’(신속

성)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편의를 

제공하는지’(편의성), ‘개인정보보호 권리 보장을 

한 역할, 책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책임성)에 

해 정책의 효과성을 상 으로 높게 인식하며, 기

/지각 수 이 높게 인식되었던 ‘정책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지’(효율성)에 한 효과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성의 인식은 Fig. 1과 같이 앞서 살펴

본 기 와 지각의 인식수 이 서로 유사했던 것과 다

르다. 신속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기 수 은 상

으로 보통이지만 지각수 은 높아, 효과성 인식이 높

게 나타났다. 편의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기 와 지

각의 인식이 상 으로 낮지만 이들 간 차이가 존재

하여 효과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책임성의 경우 

기 와 지각의 인식이 모두 높은 반면 이들의 차이 

한 높아 효과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효

율성은 다른 차원에 비해 기 와 지각의 인식이 각각 

모두 높은 반면, 효과성의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주의 깊게 살펴 야 할 부분은 정책의 효과성이 

낮게 인식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과성 인식이 낮은 

차원의 순서 로 차원 내 세부지표들의 기 /지각수

과 효과성의 인식수 을 함께 살펴보면,

①효율성: 차원  효과성 인식이 가장 낮게 나

타난 효율성은 차원과 세부지표의 기 /지각수  모

두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세부지표 모두 주의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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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효율성 내 가장 낮은 효과성 인

식으로 확인된 효율성2는 국민들은 재 정책이 개

인정보에 해 합리 인 시간과 방법으로 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가에 높은 기 를 가지며 실제 지각수

도 높아 효과 이라고 보이지만, 지각-기 의 인식 

차이에 따른 효과성은 다른 세부지표에 상 으로 

매우 낮은 수 으로 인식되기에(하 에서 두 번째에 

치) 이와 련된 정책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정책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한 비용

을 최소화하는가에 한 효율성1과 정책이 개인정보

에 근하기 한 비용을 하도록 규제하는가에 

한 효율성3도 높은 기 /지각 수 에 비해, 효과

성의 인식은 다른 세부지표 보다 상 으로 낮기 때

문에, 이들을 제고하기 해 련된 국가 개인정보보

호 정책에 한 세 한 검토가 요구된다.

②보안성: 보안성 차원의 세부지표는 보안성4를 

제외한 다른 세부지표 모두 효과성 인식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보안성은 개인정보에 한 실질

인 보호조치와 한 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차

원에 비해 집 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차원 내 가장 낮은 효과성 인식으로 분석된 

보안성1은 다른 세부지표에 비해 기 /지각 수 도 

낮게 인식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를 한 

해커 침입에 한 비’와 련된 정책에 있어 효과

성만이 아닌 국민의 인식 반을 제고하기 한 방안

의 논의가 요구된다.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의 정확

성/무결성/신뢰성이 유지되고 있는가에 한 보안성

3도 낮은 효과성 인식과 평균 이하의 기 /지각 수

에 따라 인식 반의 제고가 요구된다.

보안성2는 평균 이상의 기 /지각수 을 가지지만 

효과성의 인식은 낮기 때문에,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

책에 따라 개인정보에 신뢰할 수 있는 리·보호 조

치가 효과 으로 용되고 있음을 국민이 인식하도록 

정책의 개선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 효과성 

인식은 평균 이상이지만 기 /지각 수 이 낮은 보안

성4도 국민이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 시 명시

된 목 으로만 이용되고 목  달성 시 안 하게 삭제

됨에 해 효과성을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 방안의 고찰이 요구된다.

③보증성: 보증성1은 다른 세부지표에 비해 기

/지각수  모두 상 으로 낮으나 효과성 인식은 높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즉, 국민들은 정책을 통해 

한 법 규정이 마련되고 있음에 해 정책의 효과성

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라

는 목 에 합하게 마련되고 이행되고 있는가와 

련된 보증성2와 정책이 IT 환경과 기술의 변화를 

하게 반 하여 개선되고 있는가와 련된 보증성3

은 기 나 지각수 이 평균 이상으로 인식되었던 것

에 비해, 효과성 인식이 보증성1보다 하게 낮아 

보증성 차원에서 정책의 개선방안을 고려함에 있어 

이들에 을 둘 필요가 있다.

④반응성: 반응성 차원에서는 체 세부지표  

가장 낮은 효과성 인식으로 나타난 반응성4가 확인

되는데, 기 /지각수 도 다른 지표 가운데 모두 매

우 낮게 측정되어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이행

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에 해 부정 인 인식을 가지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신속하고 극 으로 응하

고 있는가에 한 반응성5도 역시 기 /지각수 과 

효과성 인식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어, 반응성 차원

에서는 이들 두 지표와 련된 정책의 개선에 집 된 

논의가 요구된다.

⑤신뢰성: 신뢰성3을 제외한 신뢰성 차원의 세부

지표들의 효과성 인식은 체의 평균 수 으로 비슷

하게 나타났다. 정책의 시성에 한 신뢰성3은 기

와 지각수 도 모두 낮게 인식되고 있어, 이를 

심으로 신뢰성 측면의 효과성 인식을 제고하기 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성은 차원 수

에서 효과성 인식이 평균 수 이지만, 기 /지각수

 모두 제일 낮게 인식되었고 지각수 은 부분이 

보통수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효과성 인식과 별

개로 해당 요인들의 인식 수  자체를 제고하는 방안

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⑥책임성: 책임성 차원의 세부지표  정책에 따

라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동의가 정확하게 이

지고 있는가에 한 책임성4의 효과성 인식만이 평

균 이하로 측정되었고, 이와 함께 정책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보호를 한 책임과 의무를 

수하는가에 한 책임성2의 효과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두 세부지표에 한 

국민의 기 /지각수 은 체 세부지표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국민들은 국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고지나 동의

가 정확하게 이 지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수되고 있음을 높게 지각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해서는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미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상 련된 활동들이 집 되

고 있어 이들 지표에 한 국민들의 인식 수  자체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6. 8) 1049

Fig. 2. Result of IPA to Expectation and Perception of the public: (a) Dimensions (b) Items

가 높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효과성의 인

식이 낮아 이에 정책  논의가 필요하지만 체 인 

방안을 고찰함에 있어 상 으로 낮은 우선순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⑦편의성: 편의성 차원에서는 편의성3만 낮은 효

과성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기 /지각수

 역시 상 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 개

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해 제공되

는 정보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련 정보

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제공되어 국민이 그

에 한 효과성을 인식할 수 있기 한 정책 방안의 

고찰이 요구된다. 한 편의성4는 효과성은 평균을 

상회하지만 기 와 지각수 이 다른 지표보다 모두 

평균보다 낮으므로, 개인정보 피해 구제 차의 이용

에 한 인식 수 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의 논의

가 요구된다.

⑧신속성: 신속성의 차원은 효과성 인식이 제일 

높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나 

유출에 한 사실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

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

성 차원에서는  수 의 유지를 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다만 신속성2는 효과성 인식이 높지만 기

/지각의 인식 수 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한 정보 통지의 신속성이 신속성 

차원에서 제고해야할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4.4 기 /지각 인식에 한 요도-성과 분석(IPA)

SERVQUAL에서 요도-성과 분석(IPA)의 ‘

요도’는 서비스의 ‘기 수 ’이고 ‘성과’는 ‘지각수 ’이

다. 요도와 성과는 2×2 매트릭스에서 요도(기

수 )를 종축(y축)으로, 성과(지각수 )를 횡축(x

축)으로 설정되며, 각 축의 평균값을 기 으로 분석

을 한 사분면이 구축된다. 각 사분면은 서비스품질 

리 략의 의미가 부여되어 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설

정하기 한 기 으로 활용된다.9)

Fig. 2는 측정된 기 /지각의 인식 수 을 시각

으로 분석하고 정책의 개선방향을 고찰하기 해, 차

원과 세부지표에 해 요도-성과 분석(IPA)을 수

행한 결과이다. 부분의 척도가 제1사분면과 제3사

분면에 치하고 있어,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한 기 에 따라 성과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부분 정책의 효과성을 인식함에 있어 

9) 제1사분면은 서비스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이해되어, 서

비스의 지속  유지를 한 ‘유지  리’ 략이 요구

된다. 제2사분면은 기 는 높지만 실제로 인지하는 성

과가 낮아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서비스 개선 

집 ’ 략이 요구된다. 제3사분면은 기 /지각 수 이 

모두 낮아 주목할 필요는 없지만 인식 자체가 낮아 개

선은 필요하므로, 우선순 가 낮은 ‘만족도 제고’ 략이 

요구된다. 제4사분면은 기 보다 높은 수 의 서비스가 

제공됨을 의미하므로 ‘  수  유지’ 략이 요구된다. 

즉, IPA의 결과는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1사분면, 

제4사분면의 순서에 따라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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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1Q 2Q 3Q 4Q
Reliability RL1, 2 - RL3, RL4, RL5 -

Responsiveness RS1, RS2, RS6 RS3 RS4, RS5 -
Assurance AS2 AS3 AS1 -
Efficiency EF3 - EF2 EF1
Security SE2 SE3 SE1 SE4

Immediacy IM1 - IM2 -
Convenience CO2 CO3 CO4 CO1

Accountability AC3 AC4 AC1, AC2

Table 7. Result of IPA by Dimension불만 인 인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제2사분면), 

효과성을 과도하게 인식하지 않지도 않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제4사분면)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

책이 국민들에게 한 수 의 효과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  차원에 한 요도-성과 분석(IPA)의 결과

를 살펴보면(Fig. 2 (a)), 제1사분면에는 효율성, 책

임성, 신속성, 보증성이 치하여 국민들은 정책이 

이들 차원의 에서 어느 정도 효과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기 가 높지만 성과도 높음)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한 지속  유지의 략이 요구된다. 

반면 제3사분면에는 보안성, 편의성, 반응성, 신뢰성

이 치하고 있는데, 해당 사분면의 의미 상 낮은 우

선순 가 부여되지만 제2사분면에 해당되는 차원이 

없고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보안성이 제

3사분면에 치하므로, 이들에 해 만족도 제고의 

략이 우선 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 세부지표에 한 요도-성과 분석(IPA)의 

결과(Fig. 2 (b))에서는 집 의 략이 요구되는 제

2사분면에 ‘보증성3. IT 환경과 기술의 변화’의 세부

지표가 치하고 있어, 향후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의 추진에 있어 이에 을 둘 필요성이 확인되었

다. 우선순 가 낮은 제3사분면에는 14개 세부지표

가 치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성에 한 세

부지표  상당수의 개념들이 기 도 낮고 실제 성과

도 낮게 인식됨이 확인된다. 특히 제3사분면 내 제

일 좌측 하단에 ‘반응성4. 담당자의 극성’과 ‘신뢰

성4. 담당자에 한 신뢰 정도’가 치하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극성이나 신뢰에 해 국민

들이 기 하는 바가 매우 고 실제 인식하는 성과 

역시 제일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1사분면에는 총 12개의 세부지표가 치하는데, 

이  효율성과 책임성에 해당되는 지표가 모두 포함

된다. 즉,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효율성과 책임

성의 측면에서 국민의 높은 인식을 이끌 만큼 잘 이

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사분면에는 ‘신뢰성2. 

국민 요구사항의 정확한 이해 정도’, ‘반응성1. 국민 

요구사항에 한 지속 인 심’, ‘편의성1. 개인정보

보호 규정 검색의 용이성’이 치하여, 이들이 요

도에 비해 불필요하게 정책을 통해 다 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단, 상기의 요도-성과 분석(IPA)은 각 차원별 

인식의 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각 세부지표 

간의 상 인 비교에는 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각 차원 별로 세부지표에 한 요도-성과 분

석(IPA)를 수행하 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우선순 가 높은 제2사분면에 배치

된 세부지표만을 살펴보면, 반응성3, 보증성3, 안

성3, 편의성3, 책임성4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

성에 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 집 해야 

할 사항을 식별되었다. 즉,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 국민 지향  정책으로 환되기 해 개인정보보

호 정책이 신속하고 능동 으로 시행되고, IT 환경 

 기술 변화를 하게 반 하여 개선되며, 개인정

보보호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한 고지와 동

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보호를 해 제

공되는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제공되며, 개인

정보가 정확하고 완 하며 최신의 정보로 유지되는 

것에 해, 국민들이 기 하는 수 보다 실제 성과를 

높게 인식하도록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

한 제3사분면에 배치된 세부지표들도 상 인 

우선순 는 낮지만 국민의 낮은 기 와 지각수 으로

부터 정책의 효과성을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추진과 개선

에 있어 안으로써 지속 인 검토가 필요하다.

V. 결  론

5.1 연구의 요약  시사

본 논문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

는 국민 지향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  방향을 모

색하기 한 첫걸음으로, 국민의 인식이라는 질  

에서 재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목  

달성을 해 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분석하 다.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국민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 이

라고 인식하지만, 그에 한 기 하는 수 이나 실제 

지각하는 수 이 보통 이하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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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국민의 인식 자체는 낮은 수 이다.

둘째,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지각하는 요인들은 

정책에 한 기  요인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

들은 효율성, 책임성, 신속성의 에서 정책의 효

과성을 높게 기 하지만, 안 성, 편의성, 신뢰성, 

반응성에 해 상 으로 낮은 기 를 가지고 있다. 

실제 정책의 효과를 지각하는 인식에서도 책임성, 효

율성, 신속성 의 효과를 높게 지각하는 반면, 반

응성과 신뢰성의 효과는 낮게 지각하고 있다.

셋째, 하지만 정책에 한 기 와 지각의 인식 차

이에 따라 도출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성 인식

은 상기의 기 /지각 인식 양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들의 효과성 인식은 신속성, 편의성, 책임성에 

해 높게 측정되었고, 효율성에 한 인식이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넷째, 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해, 국민이 국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해 기 하는 바가 높지만 

실제 효과를 낮게 지각하는 항목으로, ‘정책 시행의 

신속성  능동성’, ‘IT 환경  기술 변화의 수용 

 개선’, ‘개인정보의 정확성, 무결성, 최신성’, ‘제공

되는 개인정보보호 정보의 이해 용이성’,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동의의 정확성’이 식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지향 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의 발 을 한 시사 을 도출하면,

첫째,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있어 질  향상이 필요하다. 기존 정부의 실태조사에

서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민의 인식이 높은 수 이 

조사되었고, 본 논문에서도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효과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실제 정책에 한 기 나 정책의 효과를 인지하는 수

은 보통수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단순히 개

인정보가 요하거나 정책이 효과 이라고 인식하기

보다, 개인정보보호에 해 높은 기 를 가지고 정책

의 효과도 높게 지각할 수 있기 한 인식제고 방안

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재의 교육  홍보/

캠페인을 단순히 양 으로 확 하는 것을 넘어, 질  

측면에서 국민에게 개인정보가 정책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화나 개

인정보보호 문화 구축을 한 지원 등의 방안이 요구

된다. 한 간 으로 인식 제고를 뒷받침하도록, 

개인정보 침해에 한 처벌이나 이에 한 피해보상

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정책 집행의 엄격성을 강화하

는 정책 방안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이 정책의 효과에 해 가지는 기 -지

각 인식의 차이를 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개

선에 한 논의가 요구된다. 정책 효과에 한 기 /

지각 인식의 양상은 이들의 차이에 따른 효과성 인식

과 다르게 나타나, 이들 만으로 실제 정책의 효과성

에 해 국민이 만족하는지를 분석할 수 없음이 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활동

을 이행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업무에 극 인지’

와 ‘정책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합리 인 방법으

로 근할 수 있는지’,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는지’에 해 정

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한다. 따라서 정부와 공무원

들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극 일 수 있도록 개인

정보보호를 한 권한을 보장하고, 책임을 보다 명확

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 교육 등을 통해 문성

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식을 제고하기 한 정책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인식하는 수 에서 개인정

보에 한 합리 인 근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제공

되는 개인정보보호 련 가이드라인/교육/홍보 등의 

정보가 국민의 이해 수 에 맞춰 제공되도록, 기존 

정책에 한 면 한 검토가 이 져야 한다.

셋째, 국민이 만족하는 국민 지향  정책으로의 

발 을 해, 국민의 기 인식이 높지만 실제 효과를 

낮게 지각하는 요소에 정책의 을 둘 필요가 있

다. 특히 국민들은 재 정책이 IT 환경과 기술변화

를 하게 반 하여 개선되는가에 해 높은 기

를 가지지만 그 효과를 지각하는 수 은 낮아, 정책

에 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정

책이 하게 IT 발 에 따라 발 됨을 국민이 인

식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발 과 함께 이에 

한 한 홍보와 정책의 효과 인 시행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함의

본 논문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에 한 국민의 인식을 국가 정책에서 

어떻게 반 하여 정책을 개선·발 시켜야 하는가에 

해 을 두고, 정책의 효과에 한 국민의 인식

을 실증 으로 분석하여 정책이 나가야할 방향을 고

찰했다는 에서, 국가 정책에 국민의 을 반 하

기 한 논의의 시발 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에서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근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공공서비스의 품질

로 계량 으로 분석했다는 데 방법론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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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자  정책입안자들에게 국민 지향  정

책으로의 발  방향을 제시하는 기반자료로 활용되

어,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한 국가 정책의 발 에 

기여할 것이라는 에서 정책 인 함의가 존재한다.

5.3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은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포 으로 

인식하여 구체 인 특정 정책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에, 정책에 한 인식 측정에 있어 부정확한 응답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인식이라는 질  요소에 

한 정성 이고 주 인 평가에 근거하기에 객 성이 

부족한 한계를 내포하며, 일반 인 서비스품질의 측

정요소를 바탕으로 하기에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이 다

소 소홀할 수 있다는 이 한계로 지 된다. 한 인

식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 의 식별에 

을 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측정 척도가 개인정보보

호의 에서 객 성을 확보하도록 문가 자문 등

을 통한 척도의 개선/검증이 요구되며, 객 성이 보

장된 정량 인 지표에 근거한 양  연구가 통합 으

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해 식별

된 문제 을 심으로  정책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 인 정책 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한 분석 상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해, 표성을 

가지는 특정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한 실증 분

석이 수행되어, 보다 포 이되 구체 인 차원의 연

구가 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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